
예 산 총 칙

2024년도 추경 1 회

제 1 조 2024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 (단위:천원)

구 분 세입·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

합 계 601,028,851 18,030,866

일반회계 593,213,453 17,796,404

특별회계 7,815,398 234,462

기타특별회계 7,815,398 234,462

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27,021 811

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719,027 21,571

수질개선특별회계 1,120,812 33,624

지하수관리특별회계 122,579 3,677

주차장특별회계 5,825,959 174,779

제 2 조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 예산"과 같다.

제 3 조 "채무부담행위사업"은 해당사항 없음.

제 4 조 "계속비사업"은 해당사항 없음.

제 5 조 "명시이월사업"은 해당사항 없음.

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,090,822천원으로 한다.

제 7 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21,6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

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

제 9 조 조직변경조례(안)이 동일 회기내에서 동시에 의결되었을 경우 조직개편에 맞게 예산서를 개편·운용할 수 있다

※ 이전재원 표시

국비→국, 균형발전→균, 기금→기, 시비→시, 특별교부세→교, 특별조정교부금→특, 지방소멸대응기금→대


